
일본 10월 수출현안/ 수입제도 모니터링 

 Ⅰ  일본 정부 가공식품 원재료 표시제도안 발표

□ 가공식품 원재료 원료생산국 표시

 ❍ 일본 소비자청과 농림수산성은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제

9차 검토회의를 개최하면서 향후 표시제도 중간안을 발표함

  - 일본내 제조 또는 가공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

  - 제품에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상위 1위 원재료에 대해서 표시를 의무화

  - 국가별로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국가명을 표시의무화

  - 원산국이 3개국 이상일 경우 3개국째 부터는 「기타」로 표시 가능

 ❍ 표시예

  - 명칭 : 포크소세지

  - 원재료명 : 돼지고기(캐나다, 미국, 기타), 돼지지방, 단백가수분해물....(생략) 

□ 국별 중량순 표시 예외사항

 ❍ 대상 원재료의 과거 일정기간 내 사용실적 등을 감안 시 조달상황에 따라 

용기포장을 변경함으로서 표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「가능성 표

시」가 인정됨. 

 ❍ 단,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과거 사용실적 등에 근거하여 용기포장에 주

의기재가 필요하며, 과거 사용실적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비해야 함 

 ※ 수입식품은 원산국 표기 및 쌀 등 일부 성분 표기 의무화 되어 있으나, 가공

식품 원료 원재료에 대한 표기 대상은 아님



 Ⅱ  통관 보류 및 해결, 폐기, 반송 사례 (`16년 10월) 

 
월 품목명 제조자 부적합내용 및 공표일 수입자 명 조치상황

10 냉동 피조개 □ □ □ 대장균군 양성
2016.10.24 텐류

폐기 또는 
반송조치

(전량보관)

위반사례 합계 1건 발생
 ❒ 시사점

   ❍  냉동피조개

    - 생식용 냉동 깐 피조개로 회전초밥용도로 수입된 것으로 보여짐

    - 냉동제품에 대한 세균수 초과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

필요시 되고 있음

    - 특히, 수산물을 포함한 냉동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중에 있음으로 

제조 시 위생처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시 됨


